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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건축물대장 지분 기재 오류…
“행정청이 직권 정정해야”

 - 국민권익위, “소유자들이 협약한 지분으로 수정해야 타당” 의견표명

□ 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이 잘못 기재됐다면, 행정청에서 이를 

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. 

   국민권익위원회(위원장 유철환, 이하 국민권익위)는 집합건축물대

장의 소유 지분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,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

이를 직권으로 정정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. 

□ 신청인 ㄱ씨와 그 남매 2명(이하 신청인들)은 부모로부터 상속받

은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후 3~5층을 신청인들이 각각 한 

층씩 소유하기로 남매간 협약서를 작성했다. 

   그러나 건물의 사용승인 당시 업무 대행 건축사의 착오로 신청인

들이 협약한 것과 다르게 전유부분 지분이 층별 1/3로 건축물대장

에 잘못 기재됐다. 

   이 사실을 인지한 신청인들은 해당 ○○구에 건축물대장 정정을 

요청했으나, ○○구는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는 정정이 불가하다

는 이유로 거부하였고, 이에 신청인은 국민권익위에 이를 정정해달

라는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.

□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▴신청인들이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

담보로 대출을 받아 건축비용을 부담했고 ▴건축사의 착오로 신청

인들이 협약한 내용과 다르게 건축물대장이 작성됐으며 ▴향후 소



유권과 관련한 분쟁의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행정청이 

집합건축물대장 소유자 지분을 직권으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봤다.

□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“건축물대장 등재 과정의 실수 또

는 착오 등으로 건축물대장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행정청이 정정

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.”라고 말했다.

   이어 “이러한 민원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

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.”라고 덧붙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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